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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출년월일 :'95. 2.

 제  출  자 . 달서구청장
(  총  무 )과

1 . 제안이유

2  공직사회의  도덕겅 ·  윤리성의  고양을  위하여  경로목적의  효친휴가를 . 뚜여하고 공

 무원의  사기진작과  활기찬  근무분위기  조성을  위하여  주요업무를  성공적으로 수행

 하거나 20  년이상  근속한  공◎원에  대하여  특별휴가제를  실시하는  등  긍무원 휴가

 제도를  개선하는 , 한편  현행규정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보완하여 복무관

 리의  효율성을  도모하고◎ .함

의안
96-3

번호

 대구광역 시  달서구지  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 )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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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관련근거

o ( 14825 ,'95.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대통령령제 호 12. 14)

3. 주요골자

0  챙정기관의  장은  비상사태에  대비하기  위한  훈련이  실시되는  경우에는 근무◎의

 적절한  조치를  하도록 (  함 안 7 2 ).제 조제 항

0  효친휴가의  원활한  실시를  위하여  공무원의  근속기간별  연가일수를  확대 (  조정 안 f

 제 18 )조

0  공무원  건강진단을  할  때와  국외훈련을  위한  외국어능력  시험에  응시할 때에는

 공가를  허가할  수  있도록 (  함 안 22 )제 조

o 20  년이상  근속한  공무원에  대하여 1  회에  한하여 10  일간의 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

 도록 (  함 안 23 6 )제 조제 항

0  지방공무원법 57 3  제 조제 항  내용중 "  정치적 "  행쥐 의  구페겉  내용을  멸시하벼 공두

 원의  정치적  행위를 (  차단 안 aT ).제 조

4. ( ) 개정조례 안 :따로줄임

5.  신 ·  구조문대비표 .따로붙임

 대구광역  시  달서구지  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 )안

 데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줍  다음과  같이 . 개정한다

7  제 조의  제목 " "  당직근무 를 "  당직  및 "  비상근무 로 , 하고  동코 1  제 항중 " (of당직근무자

사고를 하 " "  당직근무자 라 )  한다 는  모든  사고를  미연에 "  방지 를 "당직근무자는 모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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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 방지 로 . 하며  동조 2  제 항중 " "  당직근무자 를 "  당직  및 " , 비상근무자 로 " "당직근무 를

"  당직  및 "  비상근무 로  하여  이를 3  제 항으로 , 하고  동조 3  제 항중 " "  당직근무 를 "당직

 및 "  비상근무 로  하여  이를 4  제 항으로 , 하며  동조에 2  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 ②소속기관의  장은  전시 . A)  변  또는  천재지변  기타  이에  준하는  비상사태의  발생 또

 는  이의  대비를  위한  훈련의  경우에는  이에  따른  근무상의  필요한  조치를  하여야 한

. 다

10 3  제 조제 항  전단중 " " 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을 " ( . )" 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 령 으로한

T) .

2  제 장의  제목 " "  근무시간 을 " "  근무시간등 으로 . 한다

13 2  제 조제 항의  단서중 " "  토요일에는 을 "  종무시간이 13  시인 "  경우에는 으로 . 한다

14  제 조의  제목 "  근무시간의 "  변경 을 "  근무시간등의 "  변경 으로 , 하고  동조중 "근무시

"  간 을 "  근무시간  또는 "  근무일 로 . 한다

18  제 조를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18 ( ) 제 조 연가일수  ◎  공무익의  근속기간별  연가일수는  다음과 같다

1  ②제 항의  근속기간은  공무원좌  신븐이 71 중단되  아니글  상태로  공무뭔으로 계속하

 여  근무한  기간을 , 톨산하되 (  휴직기간 법령에  의한  의무수행이나  공무상  질병 또는

 부상으로  인하◎  휴직한  경두를 ) 게뵈한다 ·  정직기간  및  직꾸해제기간은  산입하지 아

. 니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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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  가  일 수 근  속  기 간

4일3  월이  상 6  뭘미 만

7일6  월이  삳 1년미만

10일1  년이상 2  년키 만

13일2  년이상 3  년미 만

16일3  년이 상 4년미만

19일4  년  이 상 5  년미 만

22일6  년미 만5년이상

23일6년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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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1  제 조제 항  및 4  제 항을  각각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 ①구청장은  소속공무원의  연가가  특정한  계절에  편중되지  아니하고  공무원  및  그 배

 우자의  부모생신일  또는  기일미  포함되도록  연가계획을  수림하여  실시하여야 . 한다

 ④공무상 18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 연가를  허가할  수  없거나  당해  공무원이  연가를 활

 용하지  아니할  경우에는  예산의  범위안에서  연가일수에  해닫하는  연가보삳비를 지급

 하고  연가에  갈음할  수 . 있다  이  경우  연가보상비를  지급할  수  있는 연가대상일수는

20  일을  초과할  수 없다‥‥

ri120  조왹  제목 " ' 던간일수떼끈 "  산일 을 "  ◎윽일수띠선월 "  골젝 천 , 하고  돌프 :  둔 찬 븐

 문을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 ①결근일수 ·  휴직일수·  정직일수  및  지위해제일수는  이를  연가일수에서 공페한다

21 1  제 조제 항중"2 "  월 을 "50 "  일 로 , 하고  동항  후단을  다츰과  같이 . 신설하며  돋조 2제

 항  중 "6 "  월 을 "180 "  일 로 . 한다

 이  경우  질병이나  부상으로  인한  지참  또는  조퇴 3  회는  병가 1  일로 ?1 . 칼한다

22 1  제 조제 호  및 3  제 항중 "  참가하려  할 "  때 를  각각 "  참가찰 "  메 로 . 하고 .-#'11,%◎ 초를

7  제 호로 , 하며  동조에 1  제 호  및 5  게 호를  각각  다음과  같이 .신설한파

5.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25  게 조의  규정에  의한  건강진단◎  할 때

6.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29  제 조의  규장에  의한 "il 외국어능력시힘 -3-'·1  할때

23 1  제 조제 항중 " "  휴가 를 " "  경조사휴가 로 , 하고  동코 2  제 항쿵 " "  ◎가 출 " "굴◎휴파 로

, 하며  동조 3  제 항중 " "  생리휴가 를 " "  여성보건휴가 로 , 하고  동조 4  제 항궁 " "츄가 를

" "  수업휴가 로 , 하며  동조 5  제 항중 " "  특별휴가 를 " "  포상휴가 로 , 하고  동조 5제 항에

4  제 호를  다음과  같이 . 신설한다

4.  주요업무를  성공적으로  수행한 때

23 6  제 조게 항중 " "  휴가 를 " "  승선휴가 로 , 하고  동조 7  제 항중 " "  휴가 를 " '퇴길준비츄가로

 하여  이를  각각 7  제 항  및 8  제 항으로 . 하며  동조에 5  제 항을  다음과  같이 . 신걸한다

 ⑥소속기관의  장은 20  년이상  근속한  공무원에  대하여 1  회에  한하여 10  일간의 잘기근

 속  휴가를  허가하여야 . 한다  이  경우  근속기간의  산정은 18 2  제 코제 항의  규정에 의한

.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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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 법 56  제 조의 "  규정 을 " 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(대통령if126 ill 조 1항중

 령 ) "  으로 . 한다

27  제 조의  다음과  같이 . 한다

27 (  제 조 정치적 ) 행위  ①법 57  제 조의  규정에  있어서의  정치적  행위는  다음  각호의 1에

 가진  것을 . 말한다 해당하는  정  치 적 f. ff 프크
ㄱㄱㄹ

 정당의  조직 ·  조직의  확장  기타  그  목적달정을  위한 것
1. 

.''

 반대하는 것또는2.  특정정당이나  정치단계를 지지

3.  법률에  의한  공직선거에  있어서  특정의  후보자를  당선하게  하거나 3 1 ◎선 ◎ I'.71

 위한 것

가지고3. ff 즈느
1  ②게 항에  규정된  정치적  행위의  한계는  전항의  규정에  의한 정치적  ㄱ  ㄱ if

 다음  각호의 1  에  해당하는  행위를  함을 . 말한다

 시위운돌을  기획 ·  코직 ·  지휘하거나  이에  참가  또는  원조하는 것1.

2.  정당  기타  정치단체의  기관지인  긴문  밌  간깽물을  발행 ·  편집 ·  배부하거나 이와

 같은  행위를  인조하거나  방해하는 것

3,  특정정당  또는  정치단체를  지지  또는  딴데하거나  공직선거에  있어서 특정후보자를

 지지  또는  반대하는  의견을  집회  기타  다수인이  모인  장소에서 fi  발표 거나 문

 서 ·  도서  신문  기타의  간행물에  게재하는 것

배부하기등을 또는ill작4.  긍당  기을  정치단체의  표지로  사욥되는  기 ·  완장 · 복식

 나  이를  착응 ·  착용권유  또는  착용을  방해하는  헌위  등  기타 f'7  명목여 를 f'S불문

 고  금전  또는  물질로  특정정당  또는  정치단체를 )11  끼  또는  반대하는 것

 칙부이

 조례는  공포한  날부터 . 시행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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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 구 조  문대fL신 131J.L

 개  정 안
7 (  행현제 조 당직

 및 ) 비상근무  ① -7 ( ) 제 조 당직근무  ①휴일  또는 근무시

 간외에 , 화재  도난  그외  사고의 경계

 와  문서처리  및  업무연락을  하기 위당

 한 , 일직 , 숙직  방호원  그  이외의 당

 직근무자는  모든  사고를 ·방기(  직근무자 이하 " "  당직근무자 라 )한다

 는  모든  사고를  미연에  방지하며 사

 고가  발생할  때에는  신속하게 필요한

 조치를  취하여야 . 한다

 ③소속기관의  장은 , 전시  사변 또는(  신 )설

 천재지변  기타  이에  준하는 비상사태

 의  발생  또는  이의  데비를  위한 훈련

 의  경우에는  이에  따른  근무상의 필

 요한  조치를  하여야 . 한다

 ③당직  및 ·비상근무자 ②당직근무자는  무단히 근무장소를

 ‥‥  당직  및 ·비상근무 이탈하지 , 못하며  당직근무에 지장이

 행위를  하여서는 . 아니된다1 ◎ =느
AL ㄴ

 ④당직  및 비상근무 ③당직근무에  관하여  필요한 사항은

 규칙으로 . 정한다

10 t ) 제 조 파견근무 ~  ◎ ⑦ (  현행과 )같음제10조(파견근무」  ① ~  ② (' )껑략

 ◎③국외의 정부기관 ·  지방자치단체 또

 는  연구기관등에  파견되는 공무원의

 복무에  관하여는  이  조례에서 정찬

 ‥‥  재외공무원복무규정 (  대통령  령 ) 것을  제외하고는 재외긍무원복무규정

 을 . 준용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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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 경우  구청장은  공관장에게 국외에

 주재하는  소슥공무원의  직무수행 기

 타  복무에  관한  감독권을 위탁하여야

.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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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무시 간등

0  현행과 같음

ill 2 장

 제 13 ( )조 근무시간

-②

 종무시  간이 13J.1인

경우에는

 제 14  조 (  근무시 간  등의 ) 변경 ‥‥

 근무시 칸 또는

근무일

'!1118 ( ) 조 연가일수  ①공무원의 근속기

 간별  연가일수는  다음과 . 같다

 제 2  장 근무시간

13 ( ) 제 조 근무시간 0 ( )생략

 ②중식시간은 If  시부터 13시까지로

. 한다 , 다만 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

 두지 아니한다

14 (  제 조 근무시간의 ) 변경  구청장은 직

 무의 , 성질  지역  또는  기관의 특수성

 에  의하띠  꿸요하다고  인정할 때에는

J.1  근틱 간◎  변깅할  수 . 밌다

게18코(연가일수」  ①공무익의 근속기

(  간 까식상  공무원의  신분이 중단되지

 않고  국가  또는  지방공무원으로 계속

 하뗘  근무한  기간을 )  통산한다 별 연

 ◎힐수는  다음과 . 같다

3  월이  상 5  월미 만

6  월이  상 1  년미 만

1  년  이  상 2  년미 만

2  년이상 3  년미 딴

3  년이  상 4  년미 만

4  년  이상 5  년 미만

5년이상

3일

7일

8일

11일

14일

17일

fl) 글

3  월  이상 5  월미만

6  월  이상 1  년미만

1  년  이상 2  년 미만

2  년이  상 3년미단

3  년이상 4  년미 만

4  년  이상 5  년미만

5  년  이상 5  년미 만

5  년이 상

4일

7일

10일

t3일

16일

19일

22일

2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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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 현행개 정 안

1  ②제 항의  근속기간에는 ,휴직기간 1  ②제 항의  근속기간은  공무원의 신분

 정직기간  및 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  이  중단되지  아니한  상태로 공무익으

 지  아니한다 , 다만  법령에  의한 의  로  계속하여  근무한  기간을 통는하

 무수행을  위하여  휴직한  경우에는 그 11, (  휴직긴간 법령에  의한 의무수행

 러하지 . 아니한다  이나  공무상  칠병  또는  부상으로 인

 하여  휴직한  경우를 ) 제외한다 · 정직

 기간  및  직위해제기간은  산입하지 아

. 니한다

19 (  제 조 연가계획  및 ) 허가  ◎ 구청장은 19 (  제 조 연가계뵉  및 ) 허가 ◎구청장은

 소속공무원의  연가가  특정한 계절에  소속공무원의  연가가  특정한 계절에

 편중되지  아니하도록  연가계뵉을 수림  편중되지  아니하고  총무원  및  그 배

 하여  실시하여야 . 한다  우자좌  부모생신일  또는  기일이 포함

 되도록  연가계뵉을  수립하혀  길 '·:파쳐

 꺄 . 한다

~  ② ③ ( )갱략  ◎ ~ ::3 (  근힝꽉 )갇온

 ④현업기관에  종사하는  공무원에 데  ◎  총무상 19  제 고의  규펑래  의한 선

 하여  공무상 18  제 조의  규정에 의한  가를  허가할  수  덟퍼나  달허 총무긱

 연가를 허가할 수는  없을 경우에는  이  연가출 7l 쓴용하  차니할 -')경 베◎

 연가일수에  해당하는  봉급액을 예산  예산의  범위안에서  껸가일수체 3;1◎

 의  범위안에서  수당으로  지급하고 연  하는  연가보상비를  지급하고 연가에

 가에  갈음할  수 . 있다  갈음할  수 . 있다  이  경우 떤가보상비

 를 71  급할  수  있는  면가대삳 일수는

fO  일을  초과찰  수 없다

20  제 조 (  연가일수에의 ) 산입 ①결근일 dO  제 조 ;)  연가일수에서의 )·11) 공 . ◎ 결근

, 수 , 휴직일수  직위해제일수  및 정직  일수 ·  휴직띨수  정직일슨  딪 직위친

 일수는  이를  연가일수에 . 산입한다  제일수는  이를  연가일수에서 ,공게한◎

, 다만  법령에  의한  의무수행이나 공

 무상  질병  또는  부상으로  인하여 혼

 직한  경우에는  그러하지 . 아니한다

f-316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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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⑦ !  현행과 )같음

21 ( ) 제 조 병가  ① -

(  ② 생 )략

21 ( ) 제 조 병가  ①소속기관의  장은 소속

 공무원이  다음  각호꼭 1  에  해당할 경

 우에는  연 2  월의  범위안에서 병가를

 허가할  수 . 있다 !  신 '-설

50일

 ‥‥  이  경우  질병이나 부똥

 으로  인한  지참 ..  또는 조퇴 3  회는 병

 각 j  길로 . 찌간글다

(  현행과 )같음1 "2.

.◎

tao

 ◎ (  현행과 )같큼

 제 2i  조 (  공가 )

C차

(  프 현챙과
')쏟온

 ‥‥  참가할 때

(  현핸곽  팥◎ )

-317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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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ㄴ◎

1. ~2. j  생 )략

 ◎  구청장뜬  소속공무원이  공무상 질

 댕  또는  부상으로  직무를  수챙할 수

 없거나  요양을  요하는  경투에는  연 f

 월의  갬튀안에서  병가를 7)  허 할 누

빈파

 ◎ (  낑 )략

22 ( ) 재 코 공가  소속기된좌  장은 노쓱공

.',4 rl 식  다◎ 1.4 "! 초 1  메 ·:·11  당하◎경

 우에는  이에  직접  필요한  기간 공가

 ◎  러파하여꺄 한다

1.  댕역럽  긴타  다른  법형에  치한 징

, 변검사 , 소집  걷열점초  등에 응

 하거나  동익  토는  혼련에 참가하

j'i  할 때

(  생 ;학

3.  법률좌  규검에  의하◎  투표체 참

 가하려  할 때

·1. #  생 1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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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 정 안
5. 현행

공무원및사림학교교직원의료보험(  신 )설

 법시행령 25  제 조의  규정에 의한

 건강진단을  할 때

(  신 :설 6,  지방긍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29제

 조의  규정에  의한  외국어능력 시

 험에  응시할 7. 때

(  쳔힌파 :같온5, (  샐 )략

23 ( ) 제 조 특별휴가  ① ‥‥‥‥‥‥‥23 ( ) 제 조 특별휴가  ①공무원은 본인이

경우있을 결혼하거나  기타 경조사가

· . 경코사휴가 에는 [  별표 31  의  기준에  의한 휴가를

 얻을  수 있다

 ②임신중의  여자공무뭔은  그 출산의 -⑦

 전후를  통하여 60  일  이내의 휴가를 · 출산휴가

 얻을  수 . 있다

 ③여자공무원은  매  생리기마다 1일의 -③

 생 리뮤가를  수 있다얻을  ‥‥‥여성녈건휴가 ‥‥‥

 ④한국방송통신대학에  재학중인 공무

 원은 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

 출석수업에  참석하기  위하여 18제 조

 의  연가일수를 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

 에  대한 류가를 얻을 ··출석휴가‥‥‥‥‥‥‥ 수 . 있다

 ⑤공무원이  다음  각호의 1  에 해당하  ◎ ‥‥‥‥

 는  경우에는  소속기관익  장은 1회에

 한하여 6  일이내의  특별휴가를 허가할 ·포상휴가‥‥‥

 수 . 있다

1. ~3 (  생 )략 1. ~ 3. (  현행과 )같음

;  신 )설 4.  주요업무를  성공적으로  수행찬 때

-318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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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 정 안
 행현⑥소속기관의

 장은 20  년이상 근속한i  신 )설

 긍무원에  대하여 1  회에  한하여 10일

 간의  장기근속휴가를  허가하여야 한

 다  이  경우  근속기간의  산펀은 18제

i~ll 조 2  항의  규정에 , . 의한다

 ⑥월 Is  일이상  선박에 승선근무한

·승선휴가얻을  수공무원은7  일이내의 휴가를

있◎

 ⑦법 66  제 조의  규정에  의한 정년퇴
 ⑧직과

 법 56 2  제 조의 의  규정에  치한 면

 예퇴긱을  할  경력직공무원과  조례 ◎

 는  규칙으로 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

 도달하거나  근무상한기간  및 근무상

 한피간  연장기간이  만료되어 퇴직을

 할  별정직  공무익은  퇴직  예겅실펀 3

 ◎이  되는  날로부터  퇴길예정일 전일

얻끌  수 . 있다 까지 휴가를 ·  퇴직준비휴가 ·

· Al땅공두 제 25  코 (  겸  긱  허 ) 파 ◎26 ( ) 께 조 겸직허가  ①공무익이  법 55제

 조의  규정에  의한  영리업무에 해당하  원의  쳔  리  업무의  한계  에  관한규정 (  대  톨 령

 지  다니하는  파근  직무를 겸직하호자 )-령

 할  메에는  구청장의 J.)  전허가를 받아

 야 한다

27 (  제 조 정치 ) 겉행러  ◎  법 제』7조봐 곤27 ( 1 제 조 준용  이  조례에  규정되지 아니

 정에  린어서의  정치럭  행위는 다듣 한  사항은 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

 다목적 출 각호의 1  에  해당하는 정치적

 가짙  것을 . 말한다

1.  정당의  조직 ·  코직의  확장 기타

 그  목적달성을  위한 것

2.  특정정당이나  정치단계를 71 기 또

 는  반대하는 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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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행개  정 안

3.  법률에  의한  공직선거에 있어서

 특정의  후보자를  당선하게 하거나

 낙선하게  하기  위한 건

1  ②제 항에  규정된  정치적  행위의 한

 계는  전항의  규정에  의한  정치적 목

적을  가지고 _..  다음  각호의 1  에 허당하

 는 헌취를 ◎-』  ◎글피 .

1.  시위운동을  기획 ·  조직 · 지휘하거

 나  이에  참가  또는  원코하는 것

2.  정당  기타  정치단체의 기관지인

 신문  및  간힝물을  발챙  편집 · 배

 부하저나  이와  같큰  행위를 씩조

7-1  하 나  방해하근 ◎

 특징정당  또는  정치단체를 ·,1지
3  또근

 반대하거나  공직신거에 있어

 서  특정후보자를 7,1  지  또는 딴대

 하는  의견을  집회  기타 다수친이

 모인  장소에서  발표하거나  문서 ·

 도서 ·  신둔  기타의  간칠뭍에 게재

 하는 것

4.  정당  기타  정치단체의 71  표 로 나

 을되는  기  완장 · 복식 등을 if!작

 또는  배부근건나  이를  착용 ·칙 용

 권유 또는 착용을  방해  하는 행위

 등  기타  컹목여하를  불든하고 귿

 전  또는  물질로  특정정당  또는 정

 치단체를  지지  토는  반대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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